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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

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

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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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1. 투자신탁명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1호  

(Prudential Global Healthcare Equity Fund 1) 

2. 자산운용회사명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 

3.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4.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푸르덴셜투자증권㈜, 교보증권, 동양종금증권㈜,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동부증권㈜, 한국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CJ투자증권 

 상담가능 전화번호 (아래 6. 참조) 

※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성기준일  2008년 8월 21일 

6.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ㆍ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dentialfund.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 전화번호 

푸르덴셜투자증권 www.pru.co.kr 1588-4588 

교보증권 www.iprovest.com 1544-0900 

동양종합금융증권 www.myasset.com 1588-2600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2002-3000 

SC 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1588-1599 

동부증권 www.winnet.co.kr 1588-4200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1544-3000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1544-0000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1588-0365 

대신증권 www.daishin.co.kr 1588-4488 

SK증권 www.priden.com 1588-8245 

키움증권 www.kiwoom.com 1544-9000 

현대증권 www.youfirst.co.kr 1588-6611 

CJ투자증권 www.cjcyber.com 1588-7171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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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1쪽) 

1. 명칭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A 58549, 종류B 58550, 종류I 65803, 종류W 70745) 
2.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류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푸르덴셜자산운용(해외위탁운용사: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Ⅱ.  투자정보 (☞ 본문 2~11 쪽) 

1.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
되는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
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비
교지수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dentialfund.com)에서 전월 말 기준 비교지

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

련되는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종목선정(stock 
picking)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목표 환헷지 비율은 전체 투자자산의 70% 이상
이며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환헷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다만, 투자신탁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
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헬스케어 관련 주
식 등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4.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1 등급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헬스케어 섹터의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
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

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dentialfund.com)에

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Laurent 
Payer 37 Senior 펀드

매니저 5 USD 515
백만 

- Prudential Global Bio-Health Fund (2003~현재) 
- Pru Global Healthcare Equity Fund (2006~현재) 

  ※ 이 펀드의 운용은 Sectoral Asset Management 의 펀드매니저 Laurent Payer 가 운용 

7.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이후 
기간 

07-08-01~08-08-01 06-08-01~08-08-01 06-07-18~08-08-01

투자신탁 -0.61% 3.70% 5.89% 

비교지수 -3.96% -2.17% 1.32% 

* 비교지수 :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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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수익률은 종류 A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종류형 수익증권의 투자실적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매입·환매 관련 정보 (☞ 본문 11~16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종류 A 종류 B 종류 I 종류 F 종류 W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50 억 
이상 

펀드 랩계좌  

선취 판매수수료주1) 납입금액의 
1.0% 

- - -  
수익증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  - 

수익자에 
게 직접  
부담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주 1) 

 -30 일미만 

이익금의 10% 
-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대금
지급시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8393% 연 0.8393% 연 0.8393% 연 0.8393% 연 0.8393%

판매회사 보수 연 0.6987% 연 1.6987% 연 0.2987% 연 0.03% 연 0.0% 
수탁회사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2% 연 0.022% 연 0.022% 연 0.022% 연 0.022%

보수 합계 연 1.6% 연 2.6% 연 1.2% 연 0.9313% 연 0.9013%

분기별 
후급 

기타 비용 실비(0.2666%) 실비(0.2666%) 실비(0.2666%) 실비(0.2666%) 실비(0.2666%)
수시 
발생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총 보수·비용비율
주 2) 

연 1.6%+실비 연 2.6%+실비 연 1.2%+실비
연 0.9313% 

+실비 

연 0.9013% 

+실비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일미만, 90일 미만 환매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회적으로 부과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08.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요함 
3. 매입·환매 절차 등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 시 이전 오후 5 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자금 납입              수익증권 매입 

(오후5시이전)         (D+1기준가격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

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자금 납입         수익증권 매입 

          (오후5시이후)     (D+2기준가격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오후5시이전)       적용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당해 종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D+8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오후5시이후)           적용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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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펀드코드: 종류A 58549, 종류B 58550, 종류I 65803, 종류W 70745)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푸르덴셜자산운용㈜ 

해외위탁 자산운용사: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업무위탁 범위: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통화표시자산 

(헬스케어섹터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푸르덴셜자산운용㈜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6.7.18 Pru 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최초 설정 

- 2007.6.1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로 투자신탁명 변경 

- 2008.8.21. 약관변경: 모든 클래스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6. 수탁고 추이 

 

 

 

 

 

 

 

 

 

 

 

 

 

 

7. 해 지 사 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 호의 구조(종류형)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종류 A               종류 B             종류 I               종류 F            종류 W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없음)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없음) 

납입금액 

50 억이상 투자자 
간접투자기구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Class별 수탁고 추이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억원

A클래스

B클래스

I클래스

W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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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정보 
 

1.  투 자 목 적 
 

 

이 투자신탁은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 등

에 투자하여)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주식형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90%{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비교지수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dentialfund.com)에서 전월말 기

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 

                        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율과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비교함으로써 매

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sector)업종에 속하는 

외국(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의 주식 또는 이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R) 등에 투자신탁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ealthcare sector관련 주식이라 함은 

바이오테크, 제약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장비제조 및 공급 등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제약회사, 병원, 임상시험대행사, 병원장비 공급, 

심장박동조절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주식 및 외국주식에 투자. 다만,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Healthcare)산업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이상의 사채권, 어음, 

외국채권 및 외국어음에 투자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5%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 

※ 환헷지: 환헷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인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90% 수준 목표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푸르덴셜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이고, 

외국통화표시자산(헬스케어 섹터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2006.07]에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의거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가 담당합니다. 

 

헬스케어섹터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증대  
 

적극적 헬스케어 관련 유가증권 투자전략, 환헷지 전략 구사 2. 주요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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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헬스케어 섹터와 관

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DR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여

러 증권거래소[뉴욕(New York), 나스닥(NASDAQ), 런던(London), 스위스(SWX 
Swiss Exchange, 동경(Tokyo)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채, 지방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

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

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

니다.  

 
 

이

이 투자신탁은 환헷지를 실시합니다.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주로 미국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

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

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헷지를 실

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헷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70%이상(100%를 

초과할 수 있음)으로 환헷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목표헷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2)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3) 환위험 관리전략  
 

 
고객 

푸르덴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푸르덴셜 
자산운용 

납입 

필요시 정보제공 (푸르덴셜자산운용 경유) 

F/X Hedging 
유동성자산 운용

섹터비중 

결정,종목선정 

Sectoral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 

위탁계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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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50%이상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건강관리 또는 생명

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탁재산을 주로 외국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이 상품은 해당국가의 경제성장률 등 

국제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세계의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 투자하므로 전세계 

경제여건 및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

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스위

스 프랑, 일본 엔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

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에서 투

자하는 해외자산 중 주요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등)로 표시되는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목표 환헷지 비율은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투

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 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헷

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헷지비율 조절을 통해 환차익을 추구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헷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해서 70%수준의 

환헷지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

으며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2) 환율 변동 위험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

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위험 
푸르덴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외국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국내채권 등  

가격 변동위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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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는데, 금리변동 

에 따라 동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

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변동성이 

높은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헬스케어 관련 주식의 가격변동 위험과 외국통화로 표시된 헬

스케어 관련 주식의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ㅇㅇ 

 

 

 

 

 

 

 

 

 

 

 

 

 

 

(3) 국내 채권 등 가격 변동 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푸르덴셜자산운용에서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푸르덴셜나폴레옹정통액티브주식투자신탁1호  

2 등급 높은위험   푸르덴셜르네상스혼합투자신탁2-1호 

3 등급 중간위험   푸르덴셜하모니혼합투자신탁4호 

4 등급  낮은위험   푸르덴셜핵심플러스안정혼합투자신탁1호 

5 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심국공채투자신탁KM1호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위험 

기  대 

수익률 

5등급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 1호 

 6

 

 

 

 

 

 

 

 

 

 

 

 

 

 

 

 

 

 

 

 

 

 

 

 

 

 

 

 

                

 

 

 

 

 

 

*이 펀드의 운용은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의 시니어 펀드매니저 Laurent 
Payer가 운용합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발표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자산운용회사(www.prudentialfund.com)·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Laurent 
Payer 

Sectoral 
Asset 
Manage-

ment 

Senior  
펀드매니저

U$ 515 
백만불 

Prudential Global Bio-Health Fund 
(2003~현재) 

- Employee Portfolio (2003~현재) 
- Pharma/w Health Fund(2005~현재) 
- Pru Global Healthcare Equity Fund 

(2006~현재) 

                      

                           

 

 

  

 

 

 

 

 

  

 

기준가 산정 

기준가 

실 제 

기준가 

1좌 = 1원 

1,000좌 기준=1,000원

펀드의 순자산 총액 X 1,000

  총   좌   수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기준이 되는 

가격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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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송이진 주식운용팀 팀장 리서치/주식운용 

-대한투자신탁 (11년) 

-신한투자신탁(6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8년 6개월) 

송인호 주식운용팀 운용역 

주식리서치/운용 

- 교보투신운용(6년 1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1년7개월) 

박근오 해외채권운용팀 팀장 

해외채권운용 

-맥쿼리IMM (1년 11개월) 

-삼성투신운용(3년 8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2년 5개월) 

반서현 해외채권운용팀 운용역 
해외채권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2년 3개월)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 및 공동으로 운용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A Class>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기간 

07-08-01~08-08-01 06-08-01~08-08-01 06-07-18~08-08-01 

투자신탁 -0.61% 3.70% 5.89% 

비교지수 -3.96% -2.17% 1.32%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 

(MKBP call Index) 

7. 투자실적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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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수익률 추이

-5.00%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투자신탁

비교지수

 

<B Class>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기간 

07-08-01~08-08-01 06-08-01~08-08-01 06-07-18~08-08-01 

투자신탁 -1.60% 2.68% 4.85% 

비교지수 -3.96% -2.17% 1.32%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 

(MKBP call Index) 

연평균 수익률 추이

-5.00%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5.00%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투자신탁

비교지수

 
<I Class> 

최근1년 설정일이후 
기간 

07-08-01~08-08-01 07-02-28~08-08-01 

투자신탁 -0.21% -1.44% 

비교지수 -3.96% -3.80%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 

(MKBP c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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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수익률 추이

-5.00%

-4.00%

-3.00%

-2.00%

-1.00%

0.00%

최근1년 설정일이후

투자신탁

비교지수

 

<W Class> 

최근1년 설정일이후 
기간 

07-08-01~08-08-01 07-06-26~08-08-01 

투자신탁 0.09% -1.19% 

비교지수 -3.96% -5.39%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 

(MKBP call Index) 

연평균 수익률 추이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1.00%

최근1년 설정일이후

투자신탁

비교지수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Class A>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구분 

07-08-01~08-08-01 06-08-01~07-08-01

투자신탁 -0.61% 8.21%

비교지수 -3.96% 1.86%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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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MSCI Healthcare 90%, Call 10%)
 

<Class B>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구분 

07-08-01~08-08-01 06-08-01~07-08-01

투자신탁 -1.60% 7.14% 

비교지수 -3.96% 1.86%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10%
-5%
0%
5%

10%
15%
20%
25%

06
/0

7

06
/0

9

06
/1

1

07
/0

1

07
/0

3

07
/0

5

07
/0

7

07
/0

9

07
/1

1

08
/0

1

08
/0

3

08
/0

5

08
/0

7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1호_B

BM(MSCI Healthcare 90%, Call 10%)
 

<Class I> 

최근 1년차 
연도 

07-08-01~08-08-01

투자신탁 -0.21% 

비교지수 -3.96%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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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W> 

최근 1년차 
구분 

07-08-01~08-08-01

종류 W 수익증권 0.09% 

비교지수 -3.96% 

※ 비교지수: 90% {MSCI Healthcare Index Net Return(KRW hedged} + 10%(MKBP c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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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MSCI Healthcare 90%, Call 10%)
 

 

III. 수수료·보수, 과세 

 

 

 
 

주) 종류는 판매보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류수익증권 A, B는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선취판매수수료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류수익증권 I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투

자자에게, 종류수익증권 F는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할 경우, 종류수익증권 W는 일임형 종합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구   분 

종류 A 종류 B 종류 I 종류 F 종류 W

비고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1.0%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30 일미만
이익금의 
 10%, 

-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1회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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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만 판매됩니다. (다만, 종류수익증권 B 의 경우 판매보수

가 다른 종류수익증권 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 기타 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07.7.17-2008.7.16)의 

기타비용비율로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투자신탁의 설정규모, 순자산가치,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

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구   분 

종류 A 종류 B 종류 I 종류 F  종류 W 

비고 

(지급시기)

운용회사 보수 연 0.8393 연 0.8393 연 0.8393 연 0.8393 0.8393 

판매회사 보수 연 0.6987 연 1.6987 연 0.2987 연 0.03 0.0 

수탁회사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0.04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22 연 0.022 연 0.022 연 0.022 0.022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실비(연

0.2666%)

실비(연

0.2666%)

실비(연

0.2666%)

실비(연 

0.2666%) 

실비(연 

0.2666%)
사유발생시

총보수  

비용비율 

연 1.60%

+실비 

연 2.60%

+실비 

연 1.20%

+실비 

연0.9313% 

+실비 

연0.9013%

+실비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종류 A 291,327 703,157 1,157,200 1,657,782 2,506,484

종류 B 293,827 926,288 1,623,577 2,392,338 3,695,718 

종류 I 150,327 473,904 830,649 1,223,960 1,890,791 

종류 F 122,785 387,079 678,463 999,714 1,544,373

종류 W 119,710 377,385 661,472 971,678 1,505,696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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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x 

                          환급비율: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

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

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

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며, 리츠, ETF, 해외뮤추얼펀

드 등은 제외)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

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 투자자 부담비용 추이>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0 1년 3년 5년 7년 10년

(원)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B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종류F 수익증권

종류W 수익증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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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

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

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

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

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

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

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

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ㆍ환매, 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

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

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1. 매       입 (1) 매입방법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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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마켓타이밍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간접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

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간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신

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8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                              환매대금  

적용일                               지급일   

 

(나) 오후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9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                             환매대금               

                                  적용일                          지급일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2. 환       매 (1) 수익증권의 환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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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구   분 

종류 A 종류 B 종류 I 종류 F 종류 W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 

미만 

이익금

의 1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

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익자

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

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

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

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

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3) 환매수수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2. 이익 등의 분배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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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주1) 등
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종목선정(stock picking)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위탁운

용계약에 의거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

시할 예정)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자산 중 주요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

운드, 스위스 프랑 등)로 표시되는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현지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목표 환헷지 비율은 70%이상

이며 환헷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 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

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주1) 헬스케어 섹터란 ? 
- MSCI World Healthcare Index의 구성 

섹터 내 용 

바이오테크 
질병의 분자 단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신약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통한 혁신에 초점 

일반의약/ 

특수의약제약 

순수 모방 혹은 이미 승인된 분자들의 향상된 버전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분자들의 리엔지니어링에 초점 제약

회사
대형제약회사 

전통적인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 그룹을 가리키며 모든 영역에서 

활동적이지만 특히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강점이 있음 

헬스케어서비스 건강보험회사, 병원, 임상시험대행사 등 포함 

의료장비 및 공급 병원장비 공급, 심장박동조절장치 등 포함 

 

 
 
 

1) 투자프로세스  

 

1. 투 자 전 략 

해외유가증권 투자전략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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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투자전략~ 주로 종목 선정을 통해, 부수적으로는 하위 섹터간 자산배분을 통해서 

초과성과를 달성. 과거 성과를 볼 때 초과성과의 90% 정도를 종목선정을 통해서 

달성합니다. 

-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가격변동 및 새로운 투자아이디어, 자금 유입에 따

라 일간단위로 운용·점검합니다. 헬스케어섹터 내 서브섹터간의 전반적인 리벨런

싱은 평균적으로 1년에 2-3번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New York), 나스닥

(NASDAQ), 런던(London), 스위스(SWX Swiss Exchange, 동경(Tokyo) 등]에 상장되

어 거래됩니다. 

투자대상 회사 상위 10개 종목: Roche Holding AG, Wyeth, SCHERING PLOUGH 
CORP, MERCK & CO INC COMMON, AMGEN INC, NOVARTIS AG, ABBOTT LABS 
COMMON, GENZYME CORP, CELGENE CORP, BRISTOL MYERS SQUIBB 
(2008.8.01 기준)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채, 지방채, 또는 BBB-이상 신용등급의 사채권에 투자하고, 외화

자산을 포함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 예치 및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

여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공채 및 BBB-등급이상의 사채권에의 투자, 환매에 대비한 단

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위험 헷지를 위하여 통화관

련 장내·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 

 

환위험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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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선물, 통화스왑, 선물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순자산 평가액의 70% 이상으로 헷지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가격의 변동성, 헷지수단 

및 헷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헷지

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헷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70% 이상

으로 환헷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환헷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그러

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포트폴리오변경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목표 헷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

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헬스케어 관련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국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신탁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주체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부도발생) 등에 따라 신탁재

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높은 수익이 기대되

는 반면 변동성이 큰 헬스케어 관련 업종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 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주식은 일

반적인 주가(예, 미국의 나스닥지수(Nasdaq Index), 한국 

코스피지수(Kospi Index) 등) 변동과는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외국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발행한 주

2. 투 자 위 험 (1) 투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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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DR포함)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률 등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등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 주식 등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

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자산 중 주요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등)로 표시되는 자산

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

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타 환헷지 수단

이 없는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목표 환헷지 비율은 70%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변경,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 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헷

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

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지비율 조절을 통해 환차익을 추구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

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외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는

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위

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

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

인들은 투자신탁 및 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등

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위탁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

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유동

성 부족, 특히 헬스케어 관련 주식의 유동성 부족으로 환금

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또는 환매연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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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

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 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

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

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

사 변경위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약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약관변경절차에 따라 기존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위탁자

산운용회사로 운용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이 상품은 환매청구시와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순자산가치

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

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 투자신탁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신탁재산 대비) 주요 내용 

①주식 및 
외국주식 

- 60%이상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Healthcare)산업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공모주권, 및 증권
거래법 제 2조제 1항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주
식예탁증서 등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 

②채권 및  
외국채권 

- 40%이하  

-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
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을 말함 

- 외국채권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법제 2조제 7호다목의 외화증권으로 상기한 
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을 말함. 단,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2 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3. 투 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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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어음 및 
외국어음 

- 40%이하 

- 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조의 3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 

④자산유동화
증권 및 
외국자산유
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외국정부 또는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 

⑤간접투자증
권 

- 5%이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또는 
95% 이상이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의 투자 
20%이하 

·ETF 30%이하 

-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 

- ETF 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⑥장내파생상
품및장외파
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이하 

- 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 장외파생상품은 법제 2조제 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함 

⑦금리스왑거
래 

- 금리스왑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⑧투자증권  
대여 

- 보유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⑨환매조건부
채권매도 

- 신탁재산이 보유한 채권총액의 50%이하 

⑩투자증권 
차입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⑪기  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원화 및

외화자산으로 단기대출(30 일이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및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이내)의 방법으로 운용 

위의 ①항 내지 ④항, ⑦항의 투자비율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투 자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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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호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자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증권 
 
 

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
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

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채무증서 또는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
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채무증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
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
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
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
간 적용합니다.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동일회사 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
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
의 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
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
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

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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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

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
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
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
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
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산의 평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

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

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
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비상장채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
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
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④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을 기초로 한 가격 

⑤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
식 또는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
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모신탁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⑨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⑩장외파생상품 
법제 155 조에서 규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접
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⑪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

1. 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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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
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
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⑫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
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
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가.투자 
   증권  
   거래 

나.장내 
   파생 
   상품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
t 

합계 

항목가중
치 

50% 15% 10% 25% 100%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B(8 점),C(6 점),D(4 점),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중개회사로 
선정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

한 수익자가 추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

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

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에 대해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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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

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구하는 경우에는 전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

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1에 해

당하는 경우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

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

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

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

리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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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

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

할 수 있습니다. 

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

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

시하여야 합니다.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사항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

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⑥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

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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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회사명 푸르덴셜자산운용㈜ 1. 자산운용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Tel.(02)3770-7020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

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헬스케어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자산운

용위탁계약에 의거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3)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 

투자자 

수탁회사 
(은행·증권 금융)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주식, 채권 등 

펀드의 운용구조 

 

자 금 

 

수 익  

 

자 금 

          수 익 

 

 

운용지시 

 

 

►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 펀드재산 운용 ► 펀드재산             투 자 

보관·관리   수 익 

► 운용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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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조사분석업무/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위탁 

운용사명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주요 주주 직원 100% 소유 

회사연혁 

-2000년 10월

 

-2005년 10월 

-2007년 2월 

Jerome Pfund(CFA)와 Michael Sjostrom(CFA) 공동

설립 
제네바 지사 개설 
펀드평가회사인 Lipper社로부터 14개상 수상

운용자산규모 2006.12.31 현재 27억 USD  

  

<요약 대차대조표-단위: 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07.04.1 

~’08.03.31

‘06.4.1 

~’07.3.31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129,126 

1,977 

398 

523 

49,925 

74,369 

11,554 

888 

489 

52,365 

영업수익 

영업비용 

38,377 

25,480 

22,600 

16,956 

자산총계 181,949 139,665 영업이익 12,897 5,644 

예수부채 

기타부채 

100 

8,697 

102 

5,796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81 

14 

3,355 

2,855 

부채총계 8,797 5,898 
법인세비용차

감전순이익 
12,964 6,144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150,000 

22,998 

154 

 

150,000 

(16,206) 

(27) 

 

법인세비용 -26,240 105 

 
 

 

3.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 

내용 

자본총계 173,152 133,767 당기순이익 39,204 6,039 

 
 

(2008년 7월 31일 기준, 단위: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총 계 

 
 

 

4.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 21,441 13,512 19,329 13,711 10,808 - 2,972 3,320 85,093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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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운용자산규모

주식형

25%

혼합형

16%
채권형

23%

MMF

16%
파생

13%
회사형

3%

재간접

4%

 

     

운용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송이진 46 팀장 6 10,377억

 리서치/주식운용 

-대한투자신탁 (11년) 

-신한투자신탁(6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8년 

6개월) 

팀운용 

(주식운용팀)

송인호 39 운용역 33 5,824억

주식리서치/운용 

-교보투신(6년1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1년7

개월) 

주식운용팀

박근오 42 팀장 43 11,973억

해외채권 운용 

-맥쿼리IMM자산운용 

(1년11개월) 

-삼성투신운용(3년 

8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2년5

개월)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반서현 26 운용역 43 11,973억
해외채권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2년 3개월) 

해외채권 

운용팀 

 

※신탁재산운용은 팀제 및 공동으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

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펀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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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펀드매니저는 위탁자산운용회사(Sectoral Asset Management Inc.)의 사정에 따라 예

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Ⅱ. 판 매 회 사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설립일 

 
 

 

1. 회사의 개요 

푸르덴셜투자증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 02-1588-4588 

홈페이지: www.pru.co.kr 

1982.6.22 

 

교보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02-1544-0900 

홈페이지: www.iprovest.com 

1949.11.22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 

☎ 02-1588-2600 

홈페이지: www.myasset.com 

1996.3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3 

☎ 02-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1899.1 

 

SC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 02-1588-1599 

홈페이지: www.scfirstbank.com 

1954.8.26 

 

동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02-1588-4200 

홈페이지 : www.winnet.co.kr 

1982.12.20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 02-1544-3000 

홈페이지: www.keb.co.kr 
1967.1 

 

우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02-1544-0000 

홈페이지: www.wooriwm.com 

1969.1 

 

굿모닝신한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02-1588-0365 

홈페이지:www.goodi.com 

1984.4 

 
대신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1588-4488 

홈페이지: www.daishin.co.kr 

1962.7.27 

펀드매니저 Laurent Payer 

운용 자산규모 

 U$ 515백만 

 - Prudential Global Bio-Health Fund (2003~현재) 
 - Employee Portfolio (2003~현재) 
 - Pharma/w Health Fund(2005~현재) 
 - Pru Global Healthcare Equity Fund (2006~현재) 

과거 운용경력 
- Lloyd TSB Bank plc(스위스), 헬스케어 관련 펀드 운용 

-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제약-바이오 업종 펀드운용  
(200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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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02-1588-8245 

홈페이지: www.priden.com 

1955.7.30 

 

키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02-1544-9000 

홈페이지: www.kiwoom.com 

2000.1.31 

 

현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02-1588-6611 

홈페이지: www.youfirst.co.kr 

1962.6.1 

 

CJ투자증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1동 

153-10 

☎ 02-1588-7171 

홈페이지: www.cjcyber.com 

1989.10.28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ㆍ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

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

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

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9 

전화번호 (02)1566-1000 

영업점포 현황 서울지점: 101개 / 지방지점: 부산지점 등 124개  

 
 

 

1. 회사의 개요 

홈페이지 http://www.citibank.co.kr 
 

 

자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

(1) 주요 업무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1) 주요업무 2.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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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 

 

※ 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

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

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

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명 ㈜SC제일펀드서비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 2014-2000 

 
 

 

1. 회사의 개요 

회사연혁 1999.11.3 설립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 

①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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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

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구  분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번지 
대일빌딩 15 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번지 
삼천리빌딩 2 층 

전화 02)399-3350 02)739-3590 02)3215-1400 

 
 

 

1. 회사의 개요 

설립일 2000.5. 2000. 6. 2000. 6.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

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

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

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

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

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수탁

회사의 변경/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종류의 변경/자산운용회사의 영

업양도/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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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

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

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

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

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T.(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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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

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건전성  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그 밖에 자산

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

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

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

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1) 영업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3) 수탁회사보고서 

(4)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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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

니다.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

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

사(http:/www.prudentialfund.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

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

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

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우)135-982 
Prudential Financial is a service mark of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Newark, NJ, and its affiliates. ⓒ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2) 3770-7020   인터넷  : www.prudentialfund.com 

(5) 기타 장부·서류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2)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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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펀드 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

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

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  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

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

반사무관리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

는 거래로 환헷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

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

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

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

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

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

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

(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

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

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

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

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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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

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

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

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

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채권에 간접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

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채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써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50% 이상 투자 가

능한 경우 주식혼합형, 50% 미만 투자 가능한 경우 채권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유가증권의 운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산을 주로 단기성자산(콜론,CP,CD등)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10%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재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

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간접투자기구) 일정 모집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

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

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

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

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헷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

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

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

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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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푸르덴셜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 1 호 

 

□ 판매일        :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